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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ccupational fatal injuries by the fork lifts were about 30 per year in 

whole industrial. Fork lifts are widely used in various parts of industr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work. In this study, the current regulations to be adequate in industrial site have to be renew in 

order to prevent the fatal injuries by the fork lifts.

  Fatal injury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several accident cases by the fork lifts. For each accident, 

the causes of the injuries were examined and proper safety measures were proposed. 

  In this study, the fork lift showed a high fatality rate in industrial accidents and no detailed cause 

analysis of fatal accidents was conducted in terms of unsafe acts or conditions. 

  First, fork lifts were the highest of the machines caused the accidents. In order to prevent fatal injuries 

by the fork lifts, the tarket was manufacturing industry.  Second, the order of the cause of cognitive 

engineering agenda in the manufacture industrial was visibility, responsibility and affordance, and revision 

of acts was proposed. Third, there was not a lots of different points of human error between occurrence 

types and business sizes. Forth, number of fatalities by the attacker was more than by the in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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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여

러 가지 지표가 있으며, 그 중에 사망만인율은 세계 

OECD국가 중에서 하위를 나타내고 있다[1]. 2014년 

사망사고 중에서 우리나라의 업무상사고의 사망만인율

은 0.58으로서, EU 15개국 평균 사망만인율인 0.17보

다 약 3.4배나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망재해예방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014년 우리나

라의 사망자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260명, 건설업

은 434명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 주요 

사망 기인물로 보면 지게차가 가장 많았다[2]. 지게차

는 단거리에서 중량물을 이동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장비로서 사업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비

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

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0절(차량계 하역운

반기계등)에 지게차와 관련된 재해예방의 조문이 기술

되어 있다[3]. 안전보건규칙 제1관(총칙) 제171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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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까지는 다양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전반에 대

한 안전조치 내용으로 조문이 구성되었으며, 제2관(지

게차)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는 지게차 관련 특성

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조문에서는 인적오

류에 대한 재해예방의 구체성을 갖은 내용이 없었다. 

또한, 지게차는 사용범위가 넓어 많이 사용됨에 따라 

재해를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장비이기도 하다. 사망사

고 예방을 위하여 인적오류에 의한 재해원인을 분석하

고 그 대안을 찾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사고는 기계와 

인간의 접점에서 발생되므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

전보건규칙에 인적오류에 대한 대안의 내용을 포함시

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에서의 인적오류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화학, 철

도, 원자력 분야가 주를 이루어 왔다. 반면에, 제조업 

또는 일반산업 분야의 인적오류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2013년 박재희[4] 등은 인적오류를 포함한 불

안전 행동을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사고

에서의 인적오류를 분석하는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사고에서의 인적오류를 기준으로 사고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여 재해예방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인적오류를 찾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사망재해 예방에 더욱 필요

한 것이다. 또한, 2007년 고종현[5] 등은 인적오류유

형에서  철도 사고와 관련한 오류 모드별 작업 오류와 

확인오류를 분석하였으며, 박재희[6] 등은 크레인의 설

계부터 운전까지의 생애 주기에 따른 재해분석을 이용

하여 인적오류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2006년 서은

홍[7] 등은 크레인과 관련된 수명주기에 따른 재해원

인을 찾고자 했으나, 작업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한 작업

의 난이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치 않았다. 

2003년 정병용[8]은 사고에 따른 인적오류를 수치화

하기 위하여 분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보고서 형식을 

제안하였다. 오류를 수치화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정형

화된 자료입력의 한계로 재해예방 개선에 필요한 구체

적 원인을 찾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8년 함동한

[9]은 설계요건에 따라 인간과 시스템 사이에서의 인

터페이스를 어떻게 정보화 할 것인지에 대해 전산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

한 방안으로 인적오류의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005년 기도형[10] 등은 “크레인 사망재해 실태와 

안전대책”연구에서 사고 유발요인이 설비 자체보다는 

인적 요인이 더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구체

적인 인지적 요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이동하

[11] 등은 중대재해 조사 항목에서 인적오류 분석으로 

제일 먼저 수행하여야 할 내용으로 사고 유발자의 현

황을 조사하여야 할 항목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논문에서도 사고 유발자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였다. 

Sen[12] 등은 천장크레인과 관련하여 운전조작방법이

나 형태 등이 기계별로 다르면 운전자의 실수에 의하

여 사고 유발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인간공학적 문제 

중에서 양립성에 대한 내용만을 언급하였으며, 박재희

[13]도 천장크레인의 펜던트에서의 양립성에 대한 논

고를 일부만 거론하였다. 국내에서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지게차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인적오

류의 구체적인 조문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며, 대부분

의 재해가 인간 접점[4]의 가시성과 같은 문제에 의하

여 기인되는 바 효과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인간공

학적 접목이 필요하다. 지게차와 관련하여 2003년 박

윤규[14] 등은 논문에서 재해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점

을 제안하였는 바, 현행 안전보건규칙에는 개선 제안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013년 신운철[15] 등은 

지게차의 재해예방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인적오류 내

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2013년 채종민[16]도 지게차

의 안정성 향상에 대한 논문에서 지게차의 헤드 가드

등의 개선을 통한 재해예방을 제안하였으나 인적오류 

내용은 다루지 않았으며, 2013년 Lambert[17] 등도 

지게차 안정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인적오류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게차에 대한 사망재해를 양

립성 등과 같은 인적오류에 의한 결과적 관점에서 분석

하여 주요 요인을 파악한 후, 효과적인 재해 예방을 위

한 방안으로 안전보건규칙의 개정안을 제시코자 한다.

2. 연구 방법

 
  지게차에 대한 사망재해를 인적오류의 결과 요인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 강현수[18] 등이 제안한 

[Fig. 1]과 같은 절차로 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사

용하였다.

  이 절차는 사고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파

악된 문제점의 법적조치 대상 유무를 판단하여 법적조

치 대상은 법적 대안 조치를 취하고, 법적조치 비대상

은 인지공학적 내용으로 분류하여 Fool proof와 Fail 

safe로 대안을 분석하고 있다. 인지공학적 대안이 없는 

경우는 대체 작업방안을 강구하여 문제를 초기화하여 

재분석하고, 대안분석은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 

별로 주요 특성을 분석한 후, 적정 관리수준으로 조치

하게 된다. 문제점 파악을 위한 대상으로 지게차의 사

망재해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로서 총 98건을 대상으로 하여 

활용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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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작업 시 발생형태, 가해자 현황, 인적오류결과

의 대안 항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근

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 신청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심

층 분석하였다. 인적오류 재해예방 대안 항목으로는 가

시성 등 대표적인 Fool proof 개념의 7개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Figure 1] Procedure of human error 

analysis 

  지게차의 사망사고와 관련된 인적오류 대안 항목별

의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는 Likert 

7점 척도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지게차에 의한 사망재해의 인적 오류 

분석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 

보면 [Fig. 2]와 같이 지게차에 대한 사망사고는 매년 

30 여건 이상 발생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재해예방 

대책이 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지게차에 대한 재해예방 방안에서

는 산업안전보건법측면에서 인적오류 내용이 미미하므

로, 효과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인적오류 대안의 접

근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2] Number of fatalities in the 

years(2012 ~2014)

  주요 업종별 사망사고 분포를 보면 [Fig 3]과 같이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수, 창고 및 통신

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이었다.

[Figure 3] Number of fatalities in the major 

industrials 

  이 분포에서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은 낮은 점유율을 

보인 반면에 제조업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바, 

재해예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조업에 치중하

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주요 중업종

별 순으로는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또는 금속

가공업 16.0%, 화학제품 8.6%, 수송용 기계기구업 

8.2%, 기계기구업 6.1%로 나타났는바, 이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업종을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인적요인[20]으로는 사건에 대한 감각에 의한 인지

로 시각적 가시성이 있으며, 각종 인간의 행동을 한 후

의 응답이 나타나는 응답성 등이 있다. 또한, 방향과 

관련된 인지로는 방향에 대한 유도성 등이 있고, 인간

의 행동에 따른 양립성이나 제약성 등이 있다. 주요 업

종별 인적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Fig 4]와 같이 재

해발생 현황 순으로는 가시성, 응답성, 유도성인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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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Number of fatalities of human error in 

the major industrials 

  재해발생 주요 원인의 작업 유형은 운반과 하적 작

업이었다. 운반작업에서는 전진과 후진 시 시야 미확보가 

가장 높은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원인으로는 지게

차를 운전 조작한 후의 주변 상황 파악 미비로 나타났다. 

한편, 하적 작업에서는 가시성의 미확보 및 지게차 하물 

적재 조작 후의 무너짐 등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업종별 

인적요인 재해 발생 현황에서도, 지게차에서 가시성과 응

답성이 가장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안

전보건규칙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재해예방

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도성과 관련하여서는 안전

보건규칙 제177조에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

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별도의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 중 재

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을 위하여는 해당 사항 

준수를 위한 감독의 강화가 필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발생 형태별 인적요인의 분석 현황은 [Fig 5]와 같

이 나타났다. 

[Figure 5] Number of fatalities of human error in 

the occurrence types 

  주요 발생 형태 순으로는 부딪힘, 깔림 등으로 나타

났다. 인적 요인으로는 발생 형태별로 차이가 크게 나

타나지 않았으며, 가시성, 응답성 및 유도성이 주요한 

요인으로만 나타났다. 이는 특정한 발생 형태별의 문제

라기 보다는 지게차의 인적 요인의 문제에 의해 재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인적오류 대안이 

재해예방에 직결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규모별의 인적요인의 분석 현황은 [Fig 6]와 같이 나타났

다. 규모별에서는 5인 미만이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

은 10~29인과 50인 이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6] Number of fatalities of human error in 

the business sises 

  전체적으로 보아서 30인 미만에서 약 70%의 사망사

고가 발생되었다. 규모별로도 발생 형태별과 같이 인적

으로는 가시성, 응답성, 유도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현황으로 보아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가시성, 응답

성, 유도성은 안전보건 규칙 개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함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012년도의 지게차에 의한 사고사망자의 불안전한 

행동측면에서의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 Number of fatalities of unsafe 

behavior in 2012

Unsafe behavior 

Number

of

fatalities

Abuse or no managements of 

equipments, machines and matters
6

Un-confirmation of risks of structures 2

Un-observance of the process or 

procedures of working
26

Abuse in the wearing or performance of 

PPE. 
2

Other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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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절차 미 

준수”이었으며, 두 번째는 “설비의 부적절한 사용 및 

관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절차상의 문제로 인

하여 야기된 재해가 전체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 

  인적 측면에서 이러한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를 예

방하기 위한 근원적 대안으로는 현행 안전보건규칙에서 불

안전 행동에 의한 분석에서 나타난 작업절차에 대한 사항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불안전 행동에 의한 분석

에서 절차가 준수되도록 절차성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에 대해 <Table 2>에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Fig. 7]는 이동하[11]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게차에 

대한 사망사고와 관련된 재해를 일으킨 유발자의 현황이다.

[Figure 7] Number of fatalities by the inducer

  [Fig. 7]에서 보면 사고발생을 일으킨 유발자가 운

전자 본인인 경우는 31.7 %였으며, 유발자에 의하여 

타인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68.3 %로, 전체사

고의 2/3 이상이 자신보다도 타인에 의해 재해가 발생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게차에 의한 재

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게차를 오조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따라서 재해예방의 첫 걸음은 유발자가 사고 발생

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의 인적오류 대안을 확

행하는 것이다. 지게차에 대한 인적 사고예방의 대안측

면으로 분석하여 보면 [Fig. 8]과 같이 나타났다. 빈도

가 가장 많은 대안의 항목으로는 가시성인 것으로 나

타났고, 다음으로 응답성, 유도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Figure 8] Number of fatalities to alternative 

measures of human error

  [Fig. 8]에서 가장 빈도가 많이 나타났던 가시성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대한 모든 상

황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상황에 따른 대

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예방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매 

순간 순간의 동작 결과가 근로자에게 나타나야 다음 

작업 절차에서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속

되는 작업에서 근로자가 한 행동의 결과를 주변에서 

서로 모른 채 다음의 단위 작업이 진행된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의 대안으로 응답성이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인적오류의 대안별 사고와 연관성에 대한 분석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는 [Fig. 9]와 같이 나타났다. 

[Figure 9]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o 

alternative measures of human error

  [Fig. 9]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갖는 것은 가시성

으로, 7점 척도에서 평균값 5.9를 나타내었다, 다음으

로 응답성이 평균 4.9, 유도성이 평균 4.9를 나타내어 

주요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게차에 있어서 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대안으로 “가시성, 응답성, 유도

성”이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Fig. 9]에서 표준편차의 값이 작은 순서로는 

응답성, 가시성, 유도성으로 나타났다. 편차가 적을수록 

평균값의 신뢰성을 나타낸다. 

4.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지게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1

장 제10절 제1관 제171조부터 제178조, 제2관 제179

조에서 제18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관은 차량계 하

역 운반기계 등의 차량 자체의 전도, 이송, 수리, 과하

중의 제한에 대한 내용과 근로자에 대한 접촉의 방지, 

화물 적재시의 조치, 화물의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제1관에서의 인적오류 관점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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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는 제173조(화물 적재시의 조치) 제1항 제3호

와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제1호에 내용이 나

와 있다. 이 두 조문에서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작업

순서 및 방법을 정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인적오류의 재해예방 측면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필요함과 동시에, 절차나 방법

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Fig. 

1]에서 제시하는 절차나 방법이 인적오류의 재해예방

의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Fig. 1]을 안전보건규칙

에 넣어야 더욱 효과적인 재해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

으로 판단되어 이 내용을 제173조와 연계하여 <Table 

2>와 같이 지게차의 작업전 인적오류 측면의 재해예방 

대책으로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일부 조문을 신

설하는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force Proposed revision

Article 173(measures related to cargo loading)

① In case of loading cargo onto a unloading and transporting 

machinery of vehicle type, etc, an employer shall observe the 

matters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1. ~ 2.(omission)

 

  

  3. Cargo shall be loaded without blocking operator's view.

② Cargo loade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maximum load 

allowed.

Article 173(measures related to cargo loading)

① In case of loading cargo onto a unloading and transporting 

machinery of vehicle type, etc, an employer shall observe 

the matters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1. ~ 2.(omission)

(new establishment)

② An employer shall ensure visibility, responsibility, 

affordance, etc. for the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fool proof measures, or fail safe measures.

  1. Cargo shall be loaded without blocking operator's view.

  2. Operating results were indicated in the monitor.

③ An employer shall observe the procedure as the following 

figure 1.

[Figure 1] Procedure of human error 

analysis

④ Cargo loaded under paragraph ① and ② shall not 

maximum load allowed.

<Table 2> Proposed revision of standard on article 173.

 

 

  <Table 2>에서 절차의 내용을 넣은 것은 법적 요건

으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에 의한 최근의 국내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

성 평가의 틀이 지속하여 재해를 감소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이번에 제시된 틀과 비슷하므로 위험성 평

가 제도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 기계별로 위험성 평

가의 평가 항목에서 인적오류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넣었으며, 그 절차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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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인적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 재해예방의 효과

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사고예방을 위

해  향후에는 사고 건별로 실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

책제시가 필요하다.

5. 결 론 

  지게차는 사망사고가 많은 기계이다. 안전보건규칙에

서 인적오류의 결과에 대한 재해예방 대안이 구체적으

로 언급되지 않았기에 이 연구에서 검토하였다. 이 연구

는 사망재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재해예방 방안

으로 실용적인 예방대책과 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게차는 업무상 사고 기인물로 보았을 때 기

계기구 중 가장 높은 사고 점유율을 보이는 기인물로

서, 선택과 집중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제조업종을 

재해예방의 주 타켓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지게차에서 업종별 인적 요인의 재해발생이 가

장 많은 항목순으로는 가시성, 응답성, 유도성인 것으

로 나타났고, 지게차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보건규칙에 인적 항목이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사고 발생 형태별의 인적오류의 내용이나 사업

장 규모별의 인적오류 분석 내용이 비슷한 결과로 인

적 요인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었다.  

  넷째, 지게차에 대한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유발자가 

운전자 본인인 경우보다 유발자에 의하여 타인 근로자

가 재해를 당한 경우가 더 많았다. 

  다섯째, 지게차에 대한 인적 평가 절차를 안전보건규

칙의 개정안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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